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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 

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제2조(공무원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

며, 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.

   ②~④ 생략

 「

」

「 」 

 「

」

「 」 



○ 

※ “ ”

“ ”

○ 「 」 「 」 「 」

全 ‘ ’

「 」

① 


